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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기술혁신, 문화번

영에 있어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각국의 경제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지

고, 과학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세계 각국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은 역사상 오랜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많은 영향을 끼

치고 있다. 특히 1992년 국교수립 이후 15년여의 기간 동안 경제무역규

모는 대폭 성장했고, 현재 이미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과 경

제협력의 동반자가 되어 있다1). 2007년 4월에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중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를 희망한

다”는 연설을 하였고, 현재는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역의 확대로 양국이 모두 상대국에 대한 보다 깊은 이

해가 절실하다. 실제 양국의 교역에 있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제도의 

차이나 상호간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무역분규가 끊이질 않고 

1) 1992년 8월 수교 당시 63.7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교역액은 2008년 1683억 달러로 무려 26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2007년 수입규모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게 수교 당시 제7위 교역국에서 2008년에는 일

본, 미국, 홍콩에 이어 제4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수입규모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양국 교역액이 경제위기 여파로 전년 동기대비 27%나 감소했

으나 對중국 수입총액의 감소폭 대비 수출총액 감소폭이 작아 실질 무역수지는 상승하는 효과

를 가져왔다.(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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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학계나 중국진출을 염두에 둔 업계에서 중국

의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나 한국의 학계에서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학계나 기업에게 필요하지만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중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

이 되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범죄 규정을 살

펴보고, 한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권리체계를 논하고, 지적재산권 침

해범죄의 개념과 특징 등에 대해 일반적 내용을 기술할 것이며, 

   둘째,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의 개념, 연혁을 논하고, 구체적 법규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한․중 양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일반적 차

이점을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 한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법규정을 살펴보고, 양국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적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국내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법규와 서적을 주로 참고하여 중국법제를 검토하고, 중국과 국내의 인터

넷 자료, 논문 등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차이점 등 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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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지적재산권 형사보호2) 개관

1. 중국 지적재산권의 범주

가. 중국 지적재산권의 기본개념

   지적재산권3)은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

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

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

리를 포함 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개발, 산업, 소비

자가 조성한 시장구조에 상응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무형재산권이며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광의의 지적재산권은 인간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생활 중 획득한 지적

성과물에 대해 법에 의해 향유하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1967년7월 14일 

지적재산권국제사무소(BIRPI)4)의 회원국을 소집해 스톡홀름에서 체결한 

《세계지적재산권조직공약》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다음의 

내용을 포괄한다. 저작권, 인접권, 특허발명, 실용신안과 비특허발명에 

2) 중국에서는 ‘형사보호’가 아닌 ‘형법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와 달리 

형법에 지적재산권 관련 처벌조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개별 지적재산

권법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보호’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므로 그에 부합하는 ‘형사보호’로 번역하기로 한다.

3) 동일한 용어로 중국에서는 ‘지식산권(知識産權)’이란 용어가 쓰인다.

4) 1893년에 창설된 기구로 1967년에 창설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전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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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 과학적 발견 성과에 대한 권리, 공예품외형설계에 관한 권

리,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과학, 문학과 예술영역의 지적성과의 기타 

권리. 그 외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일명 TRIPS 협정）도 

지적재산권에 대해 열거식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지적재산권 범위는 

(1)판권과 인접권, (2)상표권, (3)지리표지권, (4)공업품외관설계권,  

(5)특허권, (6)집적회로설계권, 미공개정보독점권(주로 영업비밀)이다.

협의의 지적재산권은 특히 인간이 창조적 작품과 상공업활동 중 지

적성과물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권과 공업산권5)을 

포함한다. 그중 저작권은 판권과 인접권을 포함한다. 공업산권은 특허

권, 상표권과 영업비밀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작자 혹은 전파자가 법에 의거 향유하는 권리이고, 작가가 문학, 예술, 

과학 작품, 연출, 촬영, 녹음, 광고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향

유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특허권은 정부당국이 특허법에 의거 특허권자

에게 부여한 것으로 법정기한 내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발명

특허권과 실용신안특허권, 외관설계특허권을 포함한다. 상표권은 등록상

표 소유자가 그 등록상표에 대해 법에 의거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

하는 것으로 상품상표권, 서비스 상표권, 유명상표권 및 상업표기권을 

포함한다. 영업비밀은 비밀소유자가 법에 의거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로 

경영비밀권과 기술비밀권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적재산권은 외관상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 기원은 인류의 지적․창조적인 노동성과를 보호하고자 함에서 기인했

고, 사회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설계범위도 끊임없이 확대발

5) 공업산권(工業産權)은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과 상표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국에서는 한자 

그대로 ‘工業産權’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 정확히 부합하는 용어가 없어 그대로 사용

하기로 한다. 중국법학 연구의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한자로 사용되면서 국내의 용어와 혼동

이 올 수 있는 용어가 많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중국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에서 사용되

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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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공업산권을 핵심으로 형성되어 관

련된 기타권리를 포함하는 광대하고 복잡한 권리체계이다.6)

나. 중국 지적재산권의 권리체계

지적재산권은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권리체계이다. 이 권리체계

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권과 기타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1) 상표권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상표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상표권은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갖는다. 즉 적

극적 측면의 권리로 상표전용권, 양도권, 허가권, 속전권이고 소극적 측

면의 권리는 상표금지권 같은 것이다. 

가) 상표전용권. 

  이는 상표권자가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배타성과 독점성을 갖는다. 즉 법률이 허용한 상표권자가 그 등

록상표에 대해 향유하는 온전하고 충분한 사용권, 그리고 합법적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말한다.  

나) 상표양도권. 

  이는 상표권자가 법에 의거 등록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그러나 양도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양도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국

의 비준 증명이 없는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본래 상표권자의 

주체자격은 소멸된다. 

6) 姜偉, 知識産權刑事保護硏究,北京法律出版社, 2004, p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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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허가권. 

  이는 상표권자가 법에 의거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허가계약을 통해 실현된다. 허가권리 

범위의 크고 작음에 따라 특허허가권과 같이 상표허가권은 상표독점허가

권, 상표분할허가권으로 구분된다. 허가받은 자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일 

경우 상표에는 반드시 허가인 명칭 혹은 성명, 생산지를 명시해야한다. 

라) 상표속전권7)

  이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보호기한 도래 전에 법에 의거 향유하는 속

전등록신청의 권리이다. 상표권자가 원하면 이 권리는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특허권(专利权)8)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그 발명․창조에 대해 법에 의거 향유하는 권리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모종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의무인에게 모종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허실시권. 

특허권자가 법에 의거 특허품에 대해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하거나, 

특허를 사용해 직접 제조 또는 상품을 사용, 판매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속전이란 계속해서 연기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상표권자가 그 권리를 계속해서 연기하며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8) 중국은 특허 대신 ‘전리(專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리가 특허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주요 지적재산권으로서 특허를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의 편의를 위해 ‘특허’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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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일종의 독점권이고 제조권, 사용권, 판매권, 수입권으로 구성되

는 권리이다. 모든 권리는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갖는다. 하나는 자신

이 실행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실행을 금지하는 권리

이다.

나) 특허허가권. 

이는 특허권자가 타인이 해당 특허권을 실행하도록 허가하는 권리

로서 그 내용은 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품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또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권리이다. 체결한 계약 내용에 근거

해 독점허가권, 분할판매허가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특허양도권. 

특허권자가 법에 의거 자신의 특허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다. 특허권의 양도는 특허권자가 행사하는 자신의 특허처분권이다. 특허

양도 후에 특허권의 주체는 변경되고, 본래 특허권자의 주체자격은 소멸

된다. 

라) 특허표시권(특허권리 기재권)

이는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상품 혹은 상품포장 상 특허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기할 권리를 말한다. 특허표시권을 사용하면 상품의 신용과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타인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마) 기타권리. 

이는 특허권자가 상기권리 외에 향유하는 권리로 포기권, 즉, 특허

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하는 권리와 기소권, 즉 특허권이 침해당했

을 때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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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작권(著作权)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그 창작품에 대해 법에 의거 향유하는 권리 

또는 저작권자가 그 창작문학, 예술과 과학작품에 대해 갖는 인격적 권

리, 재산권리 및 기타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작품의 창작과정과 그 저

작권자의 인격관계에서 볼 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격권, 재산

권과 기타권리는 연합하여 특허권, 상표권과 구별되는 독특한 권리체계

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기타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저작인격권. 

저작권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작품완전성보호권을 포함한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권자가 작품을 이용해 보수를 획득하는 권리로 사용방식에 따라 

다른 권리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발행권, 영화제작권 등을 포함한다. 

다) 기타권리. 

저작권자가 상기 인격권, 재산권 외 향유하는 권리로 소추권, 증여권 

등을 포함한다.

 4) 영업비밀권(商业秘密权9))

영업비밀권은 영업비밀의 소유자가 그 사용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9) 영업비밀권에 대해 상응하는 중국의 용어는 상업비밀권(商業秘密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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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권, 양도권, 사용허가권과 보수취득

권, 공개권 등을 포함한다.

영업비밀권은 영업비밀을 향유하는 권리를 지칭하는데 그렇다면 영

업비밀이란 무엇인가? 어떤 학자는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

다. (1) 비밀개발에 소요된 시간, 물질과 노동 (2) 영업비밀의 신뢰성, 

(3)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 (4) 영업정보의 보호조치가 유효한가 

(5) 영업비밀의 가치 (6) 관련정보가 이미 있는 지식과 구별되는 정도 

(7) 유관 당사자 간의 관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업비밀은 기술비밀과 영업비밀을 포함한다. 

기술비밀은 공업생산방면의 기술성 비밀이고 유관 제조기술, 생산공예, 

신상품 배합 등 지식과 경험 및 기술수준과 잠재력 등 기술정보를 포함

한다. 기술비밀권은 일종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이고 회사의 대량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여 개발하고 완성한 것이다. 과학기술요원은 전직을 함에 

있어 재직 중 취득한 이전 회사의 기술비밀을 불법적으로 다른 회사에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본인이 사용할 수 없

다. 경영비밀은 비밀성을 지닌 경영관리 및 그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관리비결, 고객명단, 자원정보, 생산판매 전략, 투자유치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 경영비밀권은 합법적인 경영비밀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를 말한다.

 5) 기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법정권리이며 한편으로는 하나의 방대하고 복잡한 권

리체계이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권 이외에도 상호권, 상

품외장권 등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적재산권은 하나의 발전하는 

권리체계이다. 사회발전과 진보에 따라 부단히 확대․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 지역명칭권10) 등 새로운 형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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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정보와 경제의 발전은 지적재산권에 새로운 내

용을 주입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정보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기도 했다.

상호권은 회사명칭권, 법인명칭권이라고도 불리운다. 회사나 기업

등이 그 명칭이나 이름에 대하여 법에 의거해 누리는 권리이다. 협의의 

상호는 회사의 이름만을 지칭한다. 하지만 광의의 상호는 회사의 이름뿐

만 아니라 기업의 명칭도 포함한다. 이를테면 상해대중기차유한공사는 

광의의 상호로 기업명칭이고, 대중은 협의의 상호로 회사의 이름이

다.11) 

2.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개념과 특징

가. 중국 형법상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개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중국 형법학계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

는다.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개념에 대하여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형법규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내용이 심각하여 

형법 제3장 제7절 규정에 의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등록상표도용죄, 등록상표도용품판매죄, 등록상표표지의 불

법제조죄, 불법제조된 등록상표표지판매죄, 특허사칭죄, 저작권침해죄, 

침해복제품판매죄와 영업비밀침해죄를 포함한다.12)

10) 지역명의 소유자가 그 명칭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상표법상 지리적 표

시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1) 姜偉, 전게서 참고. pp.1-57

12) 2005년 중국 각 지방법원이 접수한 지적재산권 1심 형사사건은 3,567건으로 전년 대비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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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는 중국의 모든 지적재산권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죄의 情狀

이 심각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

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장 제7절의 지적재산권범죄의 내

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생산, 판매, 위조상품죄, 불법경영죄, 

밀수죄, 절도죄, 공모입찰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에까지 이른다.

본 논문에서는 협의의 개념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형법 상 제3장 제7절 지적재산권범죄의 장에서 내용을 

한정하고 있고 광의의 개념을 채택 시 연구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기 

때문이다.

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특징

1) 객체의 특징

지적재산권침해범죄의 객체는 복잡하다. 그 주요 객체는 지적재산

권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경제질서13)이고, 그 다음은 지적재산권자

의 합법적 권익이다.

가 증가하였고, 그중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사건은 524건으로서 전년 대비 35.4%증가, 위조상

품 생산, 판매 범죄사건은 1,117건으로 16.5%증가하였으며, 불법경영 범죄사건은 1,926건으

로 전년 대비 34.4%증가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

해 한국은 2005년도에 전년 대비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4개 범죄가 14.4% 감소하였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대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지재권백서, 2006, 

KOTRA, 대검찰청 통계분석 참조)

13)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보는 크게 다른 시각을 보여준

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상표권을 제외

한 특허권, 저작권, 영어비밀 침해범죄에 대해 주로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경제질서를 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친

고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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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통설의 관점에 따라 범죄객체는 범죄행위가 침범하는 사회관계

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범죄객체는 명확히 지적재산권 

제도가 보호하는 일련의 권리의무관계이다. 만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 측면에서는 국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하는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적재산권

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방면에서는 지적재산권범죄는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그 객체는 사회

주의 시장경제질서이고, 다른 한 방면에서는 지적재산권범죄는 재산권을 

침범하고, 그 객체는 재산권관련 법률관계이다. 이렇게 보면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는 두 종류의 범죄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경제형범죄이고, 또 

하나는 재산형범죄이다. 이런 면에서 일반경제범죄 및 재산범죄와 다르

고, 객체도 복잡객체(複雜客體)라 할 수 있다.

2) 객관적 특징

지적재산권범죄는 객관적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제도를 위반하는 것

으로 표현되고 지적재산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권, 특허

권, 상표권, 영업비밀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情狀이 심

각한 행위를 뜻한다. 범죄는 객관적 측면에서 주로 행위로 표현되고 행

위가 없으면 범죄와 형벌도 없다.

지적재산권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 3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다. 우

선 지적재산권범죄는 객관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권리침해행위이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침해범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상

표권, 영업비밀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지적

재산권침해범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情狀이 심

각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판매나 불법소득이 일정수준에 다다르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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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情狀이 심각한 지적재산권침해행위일 때 비로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중국의 지적재산권범죄는 우리나라와 또 다른 면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주체의 특징(主体特征)

지적재산권범죄의 범죄주체는 통상의 상황 하에서 일반주체 즉, 

‘만16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 있는 자연인’14)은 모두 범죄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외 회사도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 하에

서 범죄주체는 특수주체가 되는데, 그러한 예로《특허법》제64조 규정의 

국가중요특허기밀누설죄의 주체는 국가특허기술자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주관적 특징(主观特征)

지적재산권범죄의 주관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고의에서 나오고, 개

별 정황 하에서는 과실에서도 나올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예로 중국형법

이 규정한 과실영업비밀누설죄15)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형법 제219조는 영업비밀침해죄를 규정함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임을 명확히 알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알지못한 과

실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서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중국은 만 16세 이상은 완전형사책임연령으로, 만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절대 없는 연령으

로 규정하고, 만14세 이상부터 만16세 미만의 경우는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형

사책임을 지는 상대적 형사책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曲新久, 중국 미성년자 형사책임 

입법 및 그 완비, 2008 제6회 한중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 영남대 p.47)

15)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

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로 인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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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

가.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의 개념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는 형사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

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입법자가 일련의 엄중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즉 형벌을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는 지적재산권의 법률보호형식의 하나이다. 

지적재산권 법률보호는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를 포괄한다. 지적재산권의 

행정보호는 행정기관이 유관법률규정에 의거 지적재산권보호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사법경로를 통해 보호를 진행하고, 즉 지적재산권을 향유하는 권리인이

나 법원 같은 공소인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묻고, 지적재산권행정기관의 처벌에 불

복하는 당사자가 법원을 향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집행에 대해 

사법심사를 진행하고, 정확한 행정처벌을 지지하거나 행정처벌의 착오를 

바로잡아 각 당사자에게 합법적 권익을 확보해 실질적인 보호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장 유력한 보호형식은 

사법보호이고, 사법보호는 민사보호와 형사보호로 구성된다. 그래서 어

떤 면에서 본다면 지적재산권의 법률보호는 주로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를 뜻한다.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는 보호의 최후 방어선으로 민사보호 및 행

정보호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법률보호망을 구성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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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호는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의 중요 보호형식으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고, 시장경제이론과 글로벌 경제화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세계

적인 형사입법의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지적재산권침해범죄를 제압하는 

유력한 무기로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번잡한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절차를 이용하면 훨씬 유

리하고 효과적으로 심각한 지적재산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형사보호는 세계의 형사입법 발전추세에도 부합한다. 

각국이 국제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데 용이하고, 국

제사법협력과 지적재산권의 국제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한다.16)

나. 중국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의 연혁

중국지적재산권제도의 시작은 비교적 늦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추

진 아래 지적재산권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지적재산권법률제도를 시작하는 중요

한 징표라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연이어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과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등을 통과

시키고, ‘공업산권보호파리조약’,‘집적회로지적재산권보호조약’,‘상

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약’,‘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의’등 국제공약에 참여

하였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는 역사가 길지 않지만 관련법률의 입

법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형법’은 처음으로 위조상표죄를 지적재산권 범죄로 규정

했다. 그리고 1997년 중국은 형법개정을 통해 형법 제3장 제7절에서 7개 

조항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3년의 상표법 개정 

결정으로 유사상표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규정을 흡수한 것이고, 1990년 

16) 姜偉, 전게서 참조, p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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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저작권법과 1993년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지

적재산권 형사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입법보호를 보증하는 조치로서, 당시

의 입법 환경 하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조치이며, 1979년 제정한 지적재

산권 침해범죄 규정보다도 진일보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

의 조치로 형법은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타격하는 입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되었

다.17) 

이후 중국경제가 개혁과 부단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화, 경제무

역의 세계화에 따라 2000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에 대한 결정,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수정에 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상

표법수정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써 많은 지적재산권보호의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였고, 어느 정도 국제수준에 달하는 법률보호체계를 형

성하였다. 또한 중국은 WTO가입을 위해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

산권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고, 최저보호표준원칙을 존수함으로써 유효

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전문적 지적재산권 입법에의 요구는 침해행

위의 내용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이것은 지적재산권 관련 형법규정의 수

정을 촉구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1992년 <중의약품종보호조례>, 1995년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1997년 <식물신품종보호조례>, 2001년 <반

도체집적회로설계보호조례>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형

법은 이와 같은 법률의 수정 후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다. 한국지적재산권 형사보호의 연혁

한국의 지적재산권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

다. 이후 1949년 상표법 제정, 1957년 저작권법, 1961년에는 기존 특허

17) 杜国强，王明星. 侵犯知识产权罪比较研究.北京：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5, pp.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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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분리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의 개별 단독법으로 제정하

고, 같은 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에는 부정경쟁방지

법을 개정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

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미간 지적재산권관련 미통상법 제301조 협

상타결(1985년), 국제저작권협약(UCC, 1987년)에 가입하였고, 이후 ‘공

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입하고,  ‘한일상표권 상표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빠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법집행을 

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에는 법 

규정을 개정하여 강력한 형사보호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형법에 지적재산권범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것

이 아니고 각 지적재산권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상표법은 1949년부터 2009년 최종개

정까지 총 26회 개정하였으며, 형벌규정은 2001년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특허법은 1961년부터 2009년 최종개정까지 총 32회 개정하였으며, 형

벌규정은 2001년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9년 조항 일부변경)

저작권법은 1957년 이후 2007년 최종개정까지  총 19회 개정하였으며, 

형벌규정은 2003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9년 일부 변경)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명칭을 개정한 98년부터 

2009년 최종개정까지 총 7회 개정하고, 형벌규정은 2007년 개정하여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죄에 대한 형벌규정은 97년 개정을 

통해 규정된 후 경제발전이나 기술변화를 반영한 법개정이 없는 반면, 

한국은 개별 법률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을 하고 있으며 개

정작업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18)

18)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7, p.21-25와 www.lawnb.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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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중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도적 차이점

  양국 간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를 논함에 있어 기본적 차이를 먼저 거

론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은 현재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상당히 다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입법체계 

등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차

이점을 논한다면 이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며 그 차이점을 이야

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차이점은 7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법률보호형식의 차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는 법률보호 형식의 하나

이다. 지적재산권의 법률보호는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를 포괄하고, 사법

보호는 다시 민사보호와 형사보호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과 한

국의 주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중국에는 행정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법제에 

따르면 행정보호는 행정직능기관이 유관법률규정에 의거 지적재산권 보

호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서 유관행정관리부문은 

지적재산권 권리침해행위가 공공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권리침

해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권리침해복제품 소각, 그리고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며 죄질이 중할 경우는 권리침해복제품 제작의 

주요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주로 사법보호 형태인 민사보호

와 형사보호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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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권

리를 구제받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범죄를 주로 친고죄로 규정하여 권리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국의 법취지에 부합한다. 중국은 한국에서 

형벌규정에 적용된 몰수처분을 행정관리부문이 직접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보호가 발달해 있는 경우 권리자가 권리침해 시 직접 나

서지 않아도 행정부문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있어 대단히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부문이 소극적이거나 권리침해가 많아질 

경우 오히려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 단점을 갖기도 하며, 중국의 경우 

실제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입법체제의 차이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범죄에 관한 입법 체제는 집중형, 분산형, 

그리고 결합형의 입법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의 형법은 지적재산

권 침해범죄에 대한 내용이 형법에만 집중적으로 규정된 집중형을 택하

고 있고, 한국의 경우 개별 지적재산권 법규에 해당 지적재산권침해범죄

를 규정한 분산형을 택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형법을 수정하며 지적재산권 범죄를 형법전에 편입하

여 이에 관한 전문적인 장(章)을 두었는데 중국이 택한 이 집중형 입법

체제는 형법의 과학성과 통일성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적재산권 범죄의 공통된 특징을 반영하고, 그 구별 및 관계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규정이 더욱 체계성과 과학성을 구비하도록 한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①지적재산권 범죄는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범죄로서 경제범죄 자체의 위법성은 경제법규에 의하여 범죄를 확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지적재산권 범죄는 법정범죄로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권관념의 강화에 따라 그 외연이 부단히 확장되는 추세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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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확정한 상태는 권리침해행위 유형의 부단한 쇄신을 요구하

는 것임에도 형법전의 법정범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이어서, 지적재산권 범죄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19)

 3) 형벌 내용의 차이

   한국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해 자유형과 벌금을 규정하고, 주로 벌

금위주의 처벌을 채택하고, 몰수규정을 두어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이

나 침해행위의 결과물 등을 몰수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자유형 위주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보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몰수규정은 형법에 규정된 형사

보호의 내용이 아니고 행정보호 즉, 관리행정부문에서 몰수를 결정하는 

행정보호의 내용으로 각 지적재산권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방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한국과 비슷한 형

태 즉, 자유형과 벌금을 처벌내용으로 규정하고, 주로 벌금 위주의 처벌

에 몰수규정을 두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벌내용에 있어 또 하나의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 형법 제220조에서, 

한국은 각 지적재산권 법규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20)에 대한 

벌금형이 개인과 차이가 있느냐 여부이다. 즉, 한국의 경우는 최근 지적

재산권법 중 일부 법을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형벌내용을 개인과 분리해 

보다 많은 벌금을 규정하였다. 이는 법인의 범죄가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고, 개인에 비해 벌금을 무겁게 해야 형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19) 실제로 중국은 1997년 형법에 지적재산권 범죄를 규정한 이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20) 중국에서는 ‘단위(單位)’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법인을 포함하여 단체를 뜻하는 것

으로 한국의 법률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인보다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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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타당성 있는 조치로 보여 진다. 중국의 경우는 형법 제220조에서 

양벌규정 만을 규정하고, 침해행위자와의 벌금형의 차이는 따로 규정하

지 않고 있다.

4) 친고죄 규정  

한국은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와 관련해 상표권 침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범죄를 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 규정은 본래 범죄를 기소하여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 등에게 고

통과 수치감을 줄 우려가 있어 그 명예를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규

정하는데 강간죄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또 다른 이유로

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고려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예로서 일본의 사문서 훼손죄(제259조), 기물파손

죄(제261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이와 달리 

약간 특이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즉, ①지적재산권 침해범죄가 공익보

다는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면이 강하고 ②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본

래 민사적 색채가 강하므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의하여 피해

의 예방, 회복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침해자에 대한 처벌은 

차선책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고죄로 한 것이라는 것

이다.21) 

   이에 반해 중국은 앞서 밝힌대로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주요 객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경제질서로 보아 동 범죄에 대하여 전혀 친고죄를 채택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관련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위 친고죄의 취지를 지지하는 

21) 주해특별형법 4, 청림서원 199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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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오늘날 지적재산권이 공익적 성격이 높아지고, 국제적인 성격이 

짙어져가는 변화에 처해있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할 경

우 단속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친고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강하

게 제기되고 있다. 

5) 범죄성립 요건의 차이

   한국은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범죄성립에 있어 그 정상여부를 불문하

고 있으나, 중국은 범죄로 처벌함에 있어 매 조항마다 ‘정상(情狀)이 

엄중’ 하거나, ‘불법소득액이 크다’는 조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처리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즉 한국에서는 경미한 행위라도 법규에 규정된 행위인 경우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일

정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 범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6) 관할의 차이

   법원과 수사기관 간의 관할문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

관인 공안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행위가 사회질서나 

공공이익을 심각하게 해하거나 특별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

를 수리할 수 없고, 공안기관이 직접 나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이에 비해 권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

관에 고소를 함에 제약이 없다. 그것이 심각한 범죄라 하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다. 더욱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것이 심각한 경우라도 통상 수사기관이 권리자의 고소 없이 수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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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할에 있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형사소송 중 부대민사소송22)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7)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규정

   지적재산권 범죄관련 한국과 중국의 규정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범

죄로 규정된 행위가 중국에서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규정을 비교하며 구

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점을 논하겠지만 이 외에도 식물신품종권 침해

나, 집적회로배치도설계권을 침해한 경우 한국은 이를 범죄로 규정했지

만 중국은 이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없다. 이는 한국이 지적재산권 법

규를 먼저 제정하고, 시대발전과 기술진보 등에 따른 새로운 범죄 등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해 온데 비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논의가 시

작되어 그 역사가 짧고, 지적재산권범죄 상황이 한국과 여러 면에서 다

르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형사보호규정에 있어 또 하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개별 지적재산권

법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위증죄, 사위행위의 죄, 허위표시죄, 직

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침해적 성격으로 인하

여 모두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들은 특이한 제도라기보다는 

지적재산권 범죄를 형법에 규정하지 않고 개별 지적재산권법에 규정함으

로써 나타난 특징으로,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부대민사소송이란 범죄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형사소송 중 권리자가 민사상의 손해배

상 등을 형사소송에 함께 처리토록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부범죄에 인정되는 배상명령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도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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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표권 형사보호

1. 상표권 침해범죄의 형사입법 연혁

가. 중국의 상표권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중국이 상표권에 대해 형사보호를 부여한 것은 1979년 중국형법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 제127조는 상표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기업이 他기업이 

등록한 상표를 위조한 경우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

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2년 8월 23일 제5회 전국인민대

회 상임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을 통과시켰

고 1983년 3월 1일 시행하였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전면적인 상표관리

법규이고, 1979년 형법 중 상표권침해범죄에 관련한 상응규정을 설치한 

것이다. 이 법 제4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타인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임의제조 혹은 위조․임의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지게 된다. 위조등록상표상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도 손해배상 외에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1979년 형법의 상표권침해범죄

에 대한 보충규정은 중대한 개정을 했는데 상표위조범죄의 주체, 대상, 

법정형을 개정한 외에 위조등록상표상품판매죄와 타인등록상표표지불법

제조죄, 불법제조등록상표표지죄등 신죄명을 추가했다.

1997년 형법은 위의‘보충규정’내용을 흡수했다. 213조 내지 215조

는 등록상표도용죄, 등록상표도용품판매죄와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제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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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법제조된 등록상표 표지 판매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2001년 10월 27일 제9회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표법을 

개정하였는데 현행 형법 중 상표권침해범죄규정을 존속시키고, 상표법 

제14조에서 유명상표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이를 보호토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중국 상표권의 형사입법이 완성단계를 향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23)

나. 한국의 상표권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한국은 1949년 상표법을 제정하였으며,  1949년 상표법에 이미 형

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상표권침해행위와 허위수단을 이용해 상표권

을 등록한 행위, 등록받지 않은 상표를 등록받은 것처럼 사칭한 행위 등

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상표법은 가장 최근 개정인 2009년 5월 개정까지 총 25차례의 

개정을 해왔다. 특히 1990년에는 경제발전 및 국제교류의 확대를 고려 

상표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화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상표권보호

를 강화하는 전문개정을 했다.24) 

현행상표법은 상표권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5년 이하 징역

형이었던 것이 2001년 2월 3일에  7년 이하로 상향조정된 것이며, 또한 

벌금형도 종래 2천만원 이하이던 것을 97년 8월 개정 시에 5천만원 이하

로 상향되다가 다시 2001년 2월 3일에 1억원 이하로 징역형과 함께 상향

조정되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권리보호

를 강화하였다. 

23) 杜国强，王明星, 전게서 참조.

24) 홍승희,지적재산권 형벌법규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12 pp.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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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형사보호 법규 

가. 중국의 상표권 형사보호 법규

1) 등록상표 도용죄25)(형법 제213조) :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를 사용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26),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도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2)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형법 제214조) :

  ‘등록상표를 도용한’ 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이를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하며, 판매금액의 액수가 대단히 큰 경

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25) 중국형법상 죄명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발행의 해외지재권보호 가이드북(중국, 

2005.6)을 따랐다.

26) 중국의 형법규정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게 ‘정도가 심각한 경우’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법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법원과 검

찰에서 법규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수위를 정해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해서 중국정

부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을 결정․공고하고 있다. 등록상표도용죄에 대해서는 동해석에서 

불법영업액수 5만 위안, 위법소득액수 3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심각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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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죄 또는 불법 제조된 등록

상표 표지의 판매죄(형법 제215조):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무단제조하거나 또는 위조․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였고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도

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나. 한국의 상표권 형사보호 법규

1) 상표권 침해죄(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권침해죄와 관련하여 제66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

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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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

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 위증죄(상표법 제94조):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

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허위표시의 죄(상표법 제95조) :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는 제91조에 3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사위행위의 죄(상표법 제96조) :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등록․상품분류 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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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차이점 비교

가. 범죄행위 

   중국의 경우 등록상표 도용죄,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 등록상표 표

지의 불법 제조죄 또는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 판매죄의 3가지 행위

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표권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사위행위의 죄를 

규정하고, 각 죄에 별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

권 침해죄는 동법 제66조에서 4개의 행위를 규정하고, 허위표시의 죄는 

제91조에서 3가지의 행위를 따로 규정하였다.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에 있어 중국이 형법에서 간단히 규정하고 사법기

관의 해석 등을 활용해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개별 

지적재산권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 상표권 침해행위

(1) 중국의 등록상표도용죄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상표법 제66조 ①의 1과 비교할 때 구성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다.27) 즉,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한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중국의 

형법을 따르면 죄가 되지 않는다.

   한편 2004년 12월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

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은 제8조에서 “형법 제213조에서 규정한 ‘동일한 상표’란 도용

27) 王敏.  浅论知识产权刑事立法缺陷与完善[J].  内江科技，2006年第2期，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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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또는 도용된 등록상표와 시각적으로 

기본적인 차이가 없어 일반 공중에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표를 가

리킨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상표’의 개념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보호

영역을 넓혔다.

(2) 중국의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는 ‘등록상표를 도용한’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이를 판매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국 

상표법상의 형사보호규정과 비교해볼 때 일치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 그

러나 이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①의 4에 규정한 침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판매는 양도나 인도에 포함되는 행위이고 이를 위해 소

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침해행위에 포함된다. 즉 한국에서는 판매 이전에 

소지 단계에서 이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중국의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죄 또는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

지의 판매죄는 한국의 상표법 제66조 ①의 3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하다.  

단지 한국에서는 위조나 모조를 위한 용구의 제작, 교부, 판매 등까지도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4) 그 외에 한국의 상표법은 등록되지 않은 것을 등록된 상표인 것처럼 

가장하는 허위표시의 죄를 규정하고, 국가의 상표등록제도를 보호하는 

사위행위의 죄도 규정하고 있다.

4. 개선사항

  중국의 경우, 상표권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다. 즉 상표권자의 권익이나 사회적 위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누락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중

국학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

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법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법규를 신설

하여 상표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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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허권 형사보호

1. 특허권 침해범죄의 형사입법 연혁 

가. 중국의 특허권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대륙은 특허권침해범죄를 중시하지 않았다. 

1979년까지도 형법과 단행형법 중 특허권 침해범죄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특허사칭죄 규정이 1984년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에 

규정되었다. 이 법은 2차 수정 후에 제58조 규정에서 ‘타인특허를 사칭

한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외에 특허관리부문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 이를 

공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1985년 ‘특허심판진행업무에 관한 통지’중 

(2) 특허범죄관련사건의 심판업무부분 제1조 제1항에 ‘타인특허를 사

칭하여 죄질이 엄중한 경우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규정을 

참작하여 타인특허사칭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형법은 특허사칭죄를 직접 형법에 삽입하여 동법 제216조에 

‘타인특허를 사칭하여 죄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번째, 회사가 특허사칭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 명확히 양벌규정을 두었고, 두번째, 1997년 형법36조에서 

손해배상, 즉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의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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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당연히 1997년 형법은 특허권침해 방면에서 한걸음 진보하였지

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제216조는 특허사칭행위를 너무 

단순하게 규정해 특허사칭죄의 행위를 모호하게 했고, 그로인해 특허사

칭행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하였다. 그밖에 타인특허의 불법적 

시행이 특허사칭행위보다 사회적 위해가 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아쉽게 

중국형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28)

나. 한국의 특허권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한국의 특허법은 1961년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조성한 물건이나 이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총 32차례 개정을 하였으며 1973년과 1990년

에는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내용은 1997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2001년

도에 현재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증죄의 경우 1961년 법률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허위표시의 죄는 제227조에서 제228조로 조항은 바뀌었으나 내용은  

변함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유지되고 

있다.

사위행위의 죄는 1961년도에는 규정이 없다가 현재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지득한 특허관련 비밀을 누설한 경우 

28) 杜国强，王明星,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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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도 법률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을 거쳐 2009년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29)

2. 특허권 형사보호 법규

가. 중국의 특허권 형사보호 법규

1) 타인의 특허 사칭죄(형법 제216조)

   타인의 특허를 사칭하여 그 情狀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한편 2004년 12월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은 

전리 사칭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10조 아래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16조 규정의 

‘타인의 특허를 사칭한’행위에 해당 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제조 혹은 판매하는 제품, 제품 포장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 혹은 기타 선전물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 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상 타인의 전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사람

들로 하여금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

는 행위

29) 윤선희, 전게서와 www.lawnb.com 연혁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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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인의 특허증명서, 특허 서류 혹은 특허 신청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나. 한국의 특허권 형사보호 법규

1) 특허권 침해죄(특허법 제225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권의 침해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모두를 포함하는데 직접침해란 특

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

위를 말하고, 간접침해는 동법 제127조에서 2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

다.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

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

약을 하는 행위]

2) 허위표시죄(특허법 제228조)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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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

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

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

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

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

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위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4) 비밀누설죄(제226조)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

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한․중 차이점 비교

   중국 형법은 특허사칭죄 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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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특허인양 사칭하는 경우만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

의 특허를 모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특허가 없으면서 있는 것

처럼 하는 허위표시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죄, 허위표시죄를 규정하여 위 두 가지 행

위를 모두 범죄행위로 규정하였고, 사위행위죄를 규정하여 국가의 특허

관리제도를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발명에 관한 사실의 누설을 방지함으로서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4. 개선사항

   중국 형법은 특허권침해행위 즉, 타인의 특허를 모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특허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는 허위표시행위가 범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행위의 사회적 위해성은 

특허사칭죄 못지않음을 고려할 때 범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표시와 사위행위의 죄도 규정되는 것이 온전한 특허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30)

   한국의 특허법은 양벌규정을 통해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조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규정의 액수로는 

개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개입한 법인에게는 

제재와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수준이고 법인에 의한 침해가 행해

지는 경우 특허권자의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31)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90년대에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개인

과 차별화하여 처벌함으로써 법적 처벌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30) 荣晓红. 完善我国知识产权刑法保护的构想[J]. 时代法学 200，年第4期, pp.1-12.

31) 이정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2002,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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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저작권 형사보호

1. 저작권 침해범죄의 형사입법 연혁

가. 중국의 저작권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중화인민공화국성립 후 중국정부는 비록 일련의 저작권보호법규를 

계속 반포했지만 저작권침해행위를 형벌수단을 이용해 규제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1979년 형법도 저작권 침해범죄 규정이 없다. 1986년 3월부터 

1989년 12월의 몇 개 저작권법 초안에는 모두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침해에 대해 情狀이 엄중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6월 이후의 저작권법 수정안과 1990년 9월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에서는 형사책임 관련규정을 다시 삭제하였다.

20세기 들어 80년대 이래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적출판행위에 직면

하자 중국은 심각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투기거래죄를 적용해 처리하

였다. 하지만 저작권침해행위를 투기거래죄로 처리하는 것은 형사절차 상 

범죄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날로 심각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적절하게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94년 7.5일 정식으

로 ‘저작권침해범죄규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저작권 

형사보호 입법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 법률을 더욱 잘 적용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1995년 1월 16일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저작권 침해범죄 규제에 관한 결정

-약간문제의 해석’을 도출하고, 사법실천부문이 정확히 저작권침해안건

을 처리하도록 지도하였다. 1997년 형법도 ‘지적재산권범죄’를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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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였다. 그중 저작권침해범죄의 규정은 ‘저작권침해범죄의 규

제에 관한 결정’의 주요내용을 흡수하여 저작권침해범죄에 관하여 2개 

조항 즉 제217조와 제218조를 통해 규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유관사법해석에 근거해 제217조와 제218조의 죄명은 

저작권 침해죄와 침해복제품 판매죄로 구별한다.

그밖에 2001년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수정에관한결정’

에서 저작권법은 중요한 수정을 거쳤다. 수정후의 저작권법은 새로이 저

작권침해범죄의 형사책임조항을 신설하였다. 비록 이 조항이 형법과 결

합해야 비로소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양형이 정해지긴 하지만 이런 종

류의 수정은 의심할 바 없이 중국에서 저작권보호가 강화됨을 의미한

다.32)

나. 한국의 저작권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한국에서는 1957년 1월 28일 저작권법이 최초로 공포되었다. 이 법 

제69조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

을 침해하여 출판 또는 공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찍이 형사보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6년 12월에 한

차례의 전문개정이 있은 후, 19차례 개정이 있어왔다. 1994년 저작권 및 

저작권법을 침해한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침해

행위로 보며, 벌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형사책임은 2000년대 들어와서 

대폭 강화되었는데, 첫째는 법정형의 상향이고 둘째는 적용범위가 확대

된 것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에서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죄에 대하

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이고 2003년에는 

32) 杜国强，王明星,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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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친고죄 적용을 배제

시키는 등 저작권 보호를 점차 확대, 강화해왔다.33)

2. 저작권 형사보호 법규

가. 중국의 저작권 형사보호 법규

1) 저작권침해죄(형법 제217조)

영리를 목적으로 이하에 열거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범하고 그 위법 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도가 엄중하면 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을 부

과한다. 또한 위법 소득이 대단히 크거나 기타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문학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작품,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작품을 

복제 발행하는 행위

 (二) 타인이 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三) 오디오, 비디오 작품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오디오, 비디오 작품을 복제 발행하는 행위

 (四)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미술작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2) 침해복제품 판매죄(형법 제218조)

   위 형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침해복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고, 그 위법 소득이 대단히 큰 경우에는 죄가 된

33) 윤선희, 전게서, www.lawnb.com 연혁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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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나. 한국의 저작권 형사보호 법규

1) 저작재산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공중송신34)․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동법 제4절 제1관 16조 내지 22조에 규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4)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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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

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

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

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

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

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
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

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

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

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

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

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

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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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인격권 침해(제136조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저작권의 등록) 및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

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

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

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

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

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

는 미치지 아니한다. ]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

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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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3) 부정발행등의 죄(제1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

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출처명시위반죄(제1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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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

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

려야 한다. ]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

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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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차이점 비교

 1. 저작권 침해행위 성립에 중국은 ‘영리목적’을 필요로 한다. 영리

목적이 없는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침해행위 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2. 침해행위태양에 있어 한국이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들 행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복제, 발행, 출판, 제작, 판매 등 행위에 제한

되어 있다.

 3. 중국 형법은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미술작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였지만,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기타 작품을 제

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문학작품, 시

청각 작품,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타인의 서명을 사칭하여 제작, 발행

하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저작권법은 제136조 

제2항 1호에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

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규정하고 위 타인의 서

명사칭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고35), 미술품에 제한하지 않고 문학작품, 시청각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개선 사항

가. 중국

1) 저작권 침해범죄에 ‘영리목적’을 규정할 경우 영리목적 없이 인

35) 대법원 2000.4.21 선고. 97후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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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해 무차별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권리침해를 넘어서 사회적

으로 심각한 행위임에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의 주관적 요건

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2) 침해행위의 태양도 인터넷, 공중파 방송의 발달 등을 감안할 때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형태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경우, 당연히 문학작품, 시청각작품,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국

-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개념의 구분

한국의 저작권법은 방송36)과 전송37) 의 개념을 동시성 여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신기술에 의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이나 IPTV는 방송이 갖는 대중매체적 특징과 공익

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아닌 전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저작권법은 방

송사업자의 대중매체로서의 중요성과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법정이용

허락 등 몇 가지 중요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일 같은 행위를 인

터넷방송사업자나 IPTV에서 했을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신기술에 의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발전을 저

해하고 법이 기술의 발전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6)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

다.(저작권법 제2조 8)

37)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

권법 제2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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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술변화의 반영과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위해 방송과 전송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된다.38) 

Ⅵ. 영업비밀 형사보호

1. 영업비밀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중국 영업비밀보호의 출발은 비교적 늦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민사법률을 통해 보호했다. 이를테면 1986년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민

법통칙’, 1987년 반포한 ‘기술계약법’에는 모두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

이 있다. 1992년 중․미양국이 서명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중․미 양해

각서’도 있다. 1993년 9월2일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영업비밀 입법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이법은 영업

비밀에 대해 상세하고 빠짐없는 정의를 도출하고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민사책임과 행정책임에 한정하고, 형사책임

규정은 없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해 1979년 형법에는 형사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시행 중 행위자에게 국가 혹은 민간기업 영업비밀 누설의 情狀이 엄중

한 행위는 통상 형법 제186조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하였다.

1988년 반포한 ‘국가기밀누설범죄처벌에 관한 보충규정’은 국경 

밖의 기구, 조직, 인원절취, 매수, 국가기밀불법제공의 행위에 대해 상

응하는 형사책임을 규정하였다.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최고

38) 정진근,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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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절도사건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응용의 약간문

제의 해석’ 중 1조 4항은 ‘절도한 회사재무, 즉 유형재산은 전력, 도

시가스, 천연가스, 중요기술성과 등 무형재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도 중요기술성과의 예에 속한다. 1994년 6월 17일 최고

인민검찰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반포한 ‘과학활동 중 경제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의 제5조 규정은 ‘불법기술비밀절도에 대해 情狀이 

엄중한 경우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였고, 1994년 9월 

29일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사법보호강화에 관한 통지’에서 중요

기술성과물 절도에 대해 마땅히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은 당시 영업비밀 침해관련 범죄 예방과 제지에 기여

해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 보호에 어느 정도 중요한 작

용을 하였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편의적 방편이었을 뿐이고, 실무상 문제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1997년 형법은 제219조에 영업

비밀침해죄를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처벌의 수위를 높여 

사회주의 시장의 공평경쟁질서를 보호하고 영업비밀권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는데 중요 의의가 있다.39)

나. 한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입법 연혁

한국의 영업비밀 침해관련 형사보호규정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1961년 ‘부정경쟁방지법’

으로 제정되었고, 당시에는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기

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유출 등의 영업비

밀침해가 우려됨에 다라 1991년 개정을 통해 제18조 1항 3호에 영업비밀

39) 杜国强，王明星,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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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누설죄를 규정하였고, 이후 관련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1998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법명변경과 함께 개정

되었다.[제18조 1항 3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

한편 이때의 법률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의 처벌대상은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행위자는 신분범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법률개정으로 행위자를 모든 위반자로 하여 처벌대상을 전면 확대

하였다. 그 외에도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

하였던 것을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추가함으로써 모든 영업비밀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벌금도 상향하였는데 개정 전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였다.

그 밖에도 영업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었는데 2004년 개정 이후 비친고죄로 바뀌었다.40)

2. 영업비밀 형사보호 법규

가. 중국의 영업비밀 형사보호 법규

 영업비밀침해죄(형법 제219조)

   아래 열거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권리인에게 중대한 손실

을 끼친 경우 죄가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금에 

40) 윤선희, 전게서와 www.lawnb.com 연혁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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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一) 절도, 재물유혹, 협박 혹은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영업

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二) 전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 혹은 타

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三)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영업비밀 존수 요구를 위반하여 그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 혹은 타인이 사용토록 허용하는 행위

   이상의 행위들을 명확히 알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알지 못

한 과실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영업

비밀 침해로서 논한다.

본 조의 소위 ‘영업비밀’이란 공중이 알지 못하고 권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권리인이 비밀조

치를 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본 조의 소위 ‘권리인’이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나. 한국의 영업비밀 형사보호 법규

 영업비밀침해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

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

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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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조 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

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

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

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한․중 차이점 비교

   한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요구된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 모두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의 목적이 있

는 경우에만 범죄로 된다. 과실범은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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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으로 부정한 이익이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을 요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고의범과 과실범을 모두 범죄로 보

고, 과실범에 대해 고의범의 처벌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4. 개선 사항

1. 영업비밀에 대한 양국의 태도는 특허나 상표권 등에서 나타난 

것과 상반된다. 다시 말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중국

에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행위가 한국에서 범죄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

았으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범죄

로 규정한 행위가 한국에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범

죄가 성립한다." 

한국의 법규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구하고, 그 목적이 있을 때만을 처벌대상을 

삼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껴진다. 주관요소인 

두 가지 목적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부정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

나 유출하더라도 위 두 가지 목적이 없다고 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 관점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므로 검토의 필요성

이 있다고 보여 진다. 

2.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외국에서의 영

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2-10배에 상

당하는 벌금, 국내에서의 영업비밀침해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

상 이익의 2-10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처벌수위를 높여 다른 유사법익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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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정형과 비교할 때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비례원칙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유출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행위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외국에 유출된 후에 처벌은 진정한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경우를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41) 

4. 중국의 경우, 고의범과 과실범의 주관적인 악질성, 사회위해성은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2) 

Ⅶ. 입법적 대책

1.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에 대한 개선

       - 한국과의 기본적 차이점을 중심으로 검토

 가. 집중형 입법체제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집중형체제, 즉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모두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보여주고, 

형식상의 체계화를 구현하여 범죄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

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97년 형법에 지적재산권 범죄를 규

41) 최병문. 영업비밀침해의 형사처벌, 비교형사법연구. 2006. pp.564-565

42) 장봉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발전방안 2006. pp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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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이후 개정이 없다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법률수정이 적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히나 변화무쌍한 지적재산권 범죄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즉각 반응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지적재산권에 형벌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산형 입법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43)

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규정의 증설

   중국형법은 지적재산권범죄에 대해 7개의 죄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지적재산권의 객체범위가 부단히 넓어지고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관련 가능한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죄명을 증설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각 지적재산권 항목마다 기술된 개선사항은 그

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범죄의 객체에 있

어서도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과 영업비밀 등 4가지 유형에 한정되고 

있으나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 집적회로 배치도 설계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를 범죄행위로 추가 규정하여 형사보호의 범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4)

다. 지적재산권범죄에 대한 형벌구조의 수정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형벌은 자유형을 주로하고 벌금형

을 보충적으로 운용하며 몰수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43) 장봉문. 전게논문 참조

44) 赵辉. 论在TRIPS协议下我国知识产权法律制度的完善[J]. 河南商业高等专科学校学报，2006年  

 第2期， pp.9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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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미치는 형법의 제재력을 약화시켜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선진각국이 채택 시행하고 

있는 방식, 즉 자유형과 벌금을 함께 규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법

정범임을 감안하여 자유형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고, 벌금형을 위주로 

하고, 몰수규정을 적용하여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45)

라. 범죄행위 규정에 있어 명확성 보완

  현재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정상(情狀)이 엄중’

하거나 ‘위법소득액이 크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정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입법기관은 사법기관의 해석에 의존

하게 되고 범죄자의 기본적인 형사권익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규정에 범죄성립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2. 한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에 대한 개선

한국의 법제는 향후 중국 입법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보호 입법은 발전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 같은 맥락에서 개선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 친고죄 규정의 개선

   한국은 상표권 침해범죄를 제외한 특허권, 저작권 관련 범죄를 친고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범죄가 민사적 색채를 띤 

45) 장봉문.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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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범적 요소가 많고, 또 개인적 권리와 결부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친고죄규정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다중적으로 이루어져 개별적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외

국에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침해 내용조차 확인하는 것이 수월

치 않으며, 지적재산권 자체가 상당히 경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쉽

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으며, ② 수사 및 재판과정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폐단이 있

고, 특히 눈에 띄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없어 단속에 임하기 어렵

고, 특허권, 저작권 등이 갈수록 공익적 성격이 강해져 간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친고죄 규정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나. 법인에 대한 처벌강화

   법인에 의한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 지적재산권자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재정능력은 개인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관련 규정은 양벌규정을 통해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의 처벌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이 있다. 

   위해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개인보다 규모가 크고 재정적 능력이 탁월

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액수도 그만큼 많아야 법률에 의한 처벌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과 법인의 처벌을 같이 규정한 저작

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은 양자의 

처벌을 분리하여 법인의 벌금상한을 보다 큰 액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46) 

46) 홍승환,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와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2006.2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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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개념 재정립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인터넷방송이나 IPTV등 신기

술에 의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방송이 갖는 대중매체적 특징과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전송으로 보아 방송사업자가 누리는 권

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방송과 전송의 명확한 개념정립을 할 필요

가 있다.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처벌수위 조정 등

앞서 논한대로 동법은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을 대폭 강화하였지만 지나친 감이 있으므로 비례원칙을 고려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이전에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

도록 하여 실질적인 영업비밀보호 효과를 달성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적 규제는 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행정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Ⅷ. 결  론

한 나라에 있어 좋은 법이란 선진국의 법이 아니고 그 나라의 실정

을 잘 반영한 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나

라의 법은 좋고, 어느 나라의 법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론이고 학문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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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법률도 완벽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지적재산권이 갖는 특징 때문이다. 지적재

산권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그것을 반영해 뒤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의 법률에 비해 특히 지적재산권은 그러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간 법률을 비교하는 것은 어느 것이 우월하고 발전된 것인가를 보

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법률을 자국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쉽게 이

해하고, 양국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이를 국가 간 교류나 기업 활동 등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자세로 외국의 법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비교에 있어 분명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사보호 

규정이 그 역사도 오래 되었고 발전단계의 측면에서 한 발 앞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에 한국 법규를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에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은 다소 회의적이다. 좋은 법률이란 그 나라의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어

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법규는 중국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각국의 법률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국

의 법률체계를 존중하고,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데 있다. 그럼으로써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장점을 거울삼아 자국 법률제도의 

발전의 모델로 삼는다면 외국 법률 연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중 양국의 규정에 있어 모두가 부족한 부분

도 있다. 이를테면 자격형의 도입47)이 그것이다. 즉,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해 자격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7) 刘佑生等. 中国知识产权刑事司法保护对策研究 [J]. 理论前沿，2006年第1期， 26-27, 이 논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중국에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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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적재산권범죄와 관련한 형벌내용 중 자격형은 한중 양국에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적재산권 범죄자가 형벌집행을 완료한 이후에 다시 

예전의 일과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형벌에 자격형이 활용되고 

있다. 그 적용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 이를테면 기업의 사장이나 지

도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다든가, 영업권을 박탈하는 등등. 형벌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범죄인의 

범죄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자격형은 범죄인으로 하여금 상당기간 내에 

범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도 

자격형을 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범죄의 사회위해정도에 근거해 

범죄자의 업종 종사 자격연한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지적재

산권 형사보호에도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규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여 양국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필자로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느낌이 들어 아쉽기도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외국법제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요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위

안을 삼고 싶다. 모쪼록 부족한 이 연구가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 한․중 교류확대와 경제발전에 작으

나마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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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중국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법규(중국형법)

제213조(등록상표 도용죄)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

한다.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제214조(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등록상표를 도용한’ 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이를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하며, 

판매금액의 액수가 대단히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 판매금액 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에 규정)

제215조(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 또는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 판매

죄)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무단제조하거나 또는 위조․무단 제조

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였고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이나 구금, 감독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제216조(타인의 특허사칭죄)  타인의 특허를 사칭하여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

금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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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은 전리 사칭행

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10조 아래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16조 규정의 

‘타인의 특허를 사칭한’행위에 해당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제조 혹은 판매하는 제품, 제품 포장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 혹은 기타 선전물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 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상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사

람들로 하여금 계약상의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타인의 특허증명서, 특허 서류 혹은 특허 신청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제217조(저작권침해죄) 영리를 목적으로 이하에 열거한 저작권침해행위

를 범하고 그 위법 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도가 엄중

하면 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을 부과한다. 또한 위법 소득

이 대단히 크거나 기타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문학작품, 음악, 영

화, 텔레비전 작품,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작

품을 복제 발행하는 행위

 (二) 타인이 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三) 오디오, 비디오 작품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오디오, 비디오 작품을 복제 발행하는 행위



 (四)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미술작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제218조(침해복제품 판매죄) 위 형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침해복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고, 그 위법 소득이 대단

히 큰 경우에는 죄가 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제219조(영업비밀침해죄) 아래 열거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권리인 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죄가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혹은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

한다.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一) 절도, 재물유혹, 협박 혹은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영업

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二) 전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 혹은 타

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三)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영업비밀 존수 요구를 위반하여 그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 혹은 타인이 사용토록 허용하는 

행위

 이상의 행위들을 명확히 알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타인의 영업

비밀을 획득,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서 논한다.

본 조의 소위 ‘영업비밀’이란 공중이 알지 못하고 권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성을 갖고 권리인이 비밀조치를 한 기술정

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본 조의 소위 권리인이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

를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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